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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를 체포하라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 공소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들의 직

권남용죄,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범으로 표시하였고, 피의자로 입건하였음을 밝혔

다. 

검찰은 이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으로 소환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통령이 자진하여 출석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불기소) 특권’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임의수사를 거부하면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특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이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명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하나고 법 해석도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

령은 스스로 임의수사를 거부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

포하도록 되어 있다.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

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근헤 대통령을 체포할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된다. 당장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근

혜를 체포해야 한다.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뿐만 아니라 삼성, CJ 등 재벌로부

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온 국민

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에게 보고해

야 한다. 이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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